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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사회복지재단 보고

제102회기 총회 사회복지재단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이 사 장 전계헌

상임이사 최우식

1. 조  직

∙ 이    사 : 전계헌 최우식 이석원 오정현 김정호 손병덕 윤기원 김동진

∙ 감    사 : 반원국

2. 회  의

1) 이사회의

(1) 13기 제4차 이사회의

 일    시 : 2017. 11. 7(화) 10: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신임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임)에 따라 취임을 승낙하니 이사 전원의 동

의로 취임을 결의하다.

② 서울형노인데이케어센터(가칭 더사랑데이케어센터)에 해 아래와 같이 신규 운영신청을 하기

로 김동진 이사의 동의와 최우식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시설명 시설장(생년월일) 시설예정지 법인전입금

더사랑데이케어센터 서교자(1961.07.16.)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19-11호 2층
연30,000,000원

③ 화성시 공고 제2017-4061호(2017.10.11.)의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동탄장애인복지관, 동탄

노인복지관에 해 아래와 같이 신규 위탁운영을 신청하기로 김동진 이사의 동의와 최우식 이

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시설명
시설장

(생년월일)
시설예정지 위탁운영기간 법인전입금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박철민

(1973.02.16.)
경기도 화성시
여울로2길 33

2018.01.01.~
2022.12.31.(5년)

연50,000,000원

동탄장애인복지관 연50,000,000원

동탄노인복지관 연30,000,000원

④ 2017년 12월 31일자 위탁운영기간 만료되는 산들어린이집에 해 아래와 같이 재위탁운영을 

신청하기로 최우식 이사의 동의와 김정호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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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이용자 관리규정
제2조(이용의 승인) 주간보호센터의 시설을 이용
하거나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에는 상담 후, 센터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입소 최초 계약은 3년이며, 재계약 시 이용
기자가 발생하면 입소날짜 순서 로 퇴소를 해야 
하며, 기자가 없을 시에는 3년 재계약을 한다.

이용자 관리규정
제2조(이용의 승인) 주간보호센터의 시설을 이용
하거나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에는 상담 후, 센터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입소 최초 계약은 4년이며, 재계약 시 이용
기자가 발생하면 입소날짜 순서 로 퇴소를 해야 
하며, 기자가 없을 시에는 4년 재계약을 한다.

수정

휴일 및 휴가규정
제25조(특별휴가) 직원의 연차 휴가일수 외에 다
음 각호에 의하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축하일
 ① 본인 결혼 : 7일
 ② 자녀 결혼 : 1일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④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의 회갑, 칠순 : 2일
 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회갑 :2일
 ⑥ 배우자의 출산 : 3일
2. 기복일
 ①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상, 승중상 : 

5일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 및 자

녀의 사망 : 3일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백숙부모의 사망 : 2일

구분 대    상 일수

축
하
일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기
복
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휴일 및 휴가규정
제25조(특별휴가) 직원의 연차 휴가일수 외에 다
음에 의하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경조사별 휴가 -

수정

시설명
시설장

(생년월일)
소재지 위탁운영기간 법인전입금

산들어린이집
윤진옥

(1978.05.17.)
서울시 양천구

신정중앙로2길 10-13
2018.01.01.~

2022.12.31.(5년)
연2,000,000원

⑤ 2017년 12월 31일자 위탁운영기간 만료되는 맑은숲어린이집에 해 아래와 같이 재위탁운영

을 신청하기로 최우식 이사의 동의와 김정호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시설명
시설장

(생년월일)
소재지 위탁운영기간 법인전입금

맑은숲어린이집
조정현

(1979.08.29.)
서울시 서 문구
수색로100, 407

2018.01.01.~
2022.12.31.(5년)

연1,000,000원

⑥ 와우리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와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시설장 ‘남장숙’의 사임에 따라 후임

자로 ‘한웅희(1970.11.26.)’를 임명하기로 김동진 이사의 동의와 최우식 이사의 재청으로 결

의하다.

⑦ 장흥군노인요양센터의 시설장 ‘김규성’의 사임에 따라 후임자로 ‘김혜영(1970.11.21.)’을 임명

하기로 김동진 이사의 동의와 최우식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⑧ 장흥노인전문요양원의 시설장 ‘임봉기’의 정년퇴직에 따라 후임자로 ‘김규성(1961.07.25.)’을 

임명하기로 김동진 이사의 동의와 최우식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⑨ 와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최우식 이사의 동의와 김동

진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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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복무규정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6조(출장직원) 제6조(출장직원)
4. 관외 출장시 업무 행자를 지정한다.

신규

제9조(복지관 이용)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다만, 휴관은 
법정 휴일 및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로 한다.

신규

제3장 휴일 및 휴가
제14조(휴일 및 휴가의 종류)
1.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로 한다.
 가. 근로자의 날(5.1)
 나. 법정휴일 및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다. 필요시 관장은 별도의 유급휴일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휴일 및 휴가
제15조(휴일 및 휴가 종류)
1. 직원의 유급휴일은 법정휴일 및 정부가 지정하

는 공휴일로 한다.
수정

제4장 출장 제4장 출장
제26조(단체 국·내외 출장)
1. 직원의 1/2 이상 교육, 연수, 출장 등의 계획 

수립시 사전에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2. 출장 7일전 담당부서에 출장계획서를 제출하

며 제출 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교육 등 관련 공문
 나. 업무 행자 지정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다. 예산지출 계획(교육비 등)
 라. 업무공백에 따른 비상연락망
3. 출장 후 7일 이내 담당부서로 결과 보고를 한다.

신규

⑩ 백령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최우식 이사의 동의와 김동진 이사

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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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와우리장애인보호작업장의 2017년도 운영수익금 사용계획변경(안)을 붙임3과 같이 승인하기

로 최우식 이사의 동의와 김동진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⑫ 운영시설의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 후 각각 붙임4와 같이 승인하기로 김동진 이사

의 동의와 최우식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2) 13기 제5차 이사회의

 일    시 : 2017. 12. 15(금) 14: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2018년도 법인 사업계획은 붙임1과 같이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은 붙임2와 같이 하기로 이석원 

이사의 동의와 김동진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7-1385호(2017.11.2.)의 상 시설 중 도구머리어린이집과 잠

원동어린이집에 해 아래와 같이 신규 위탁운영을 신청하기로 김정호 이사의 동의와 이석원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구  분 내용

시설명 도구머리어린이집 잠원동어린이집

시설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산75-1 서울시 서초구 

규 모

면  적 485㎡(약146평) 497.5㎡(약150평)

층 지상3층 지상4층

정  원 68명 65명

법인전입금 1,000,000원/년

시설장(내정자) 김미영

위탁운영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주무관청 서초구청

③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경환이 추천한 복지관 종사자 유종관과 윤민식에 해 이사장 명의 

표창을 하기로 김동진 이사의 동의와 이석원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④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수당의 내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직무수당에서 가계비지원수당으로 

항목 명칭 변경을 김정호 이사의 동의와 이석원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⑤ 희망일굼터보호작업시설의 2018년도 이용료를 붙임3과 같이 승인하기로 김동진 이사의 동의

와 김정호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⑥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공동생활가정(드림하우스, 해누리하우스)의 2017년도 예산 전용을 

붙임4와 같이 승인하기로 이석원 이사의 동의와 김동진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⑦ 와우리장애인보호작업장의 2017년도 운영수익금 사용계획변경(안)을 붙임5과 같이, 동 시설의 

2018년도 운영수익금사용계획(안)을 붙임6과 같이 승인하기로 김정호 이사의 동의와 김동진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⑧ 운영시설의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을 검토 후 붙임7, 8과 같이 승

인하기로 이석원 이사의 동의와 김정호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3) 14기 제1차 이사회의

 일    시 : 2018. 3. 12(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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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2017년도 법인결산을 붙임1과 같이 받기로 손병덕 이사의 동의와 최우식 이사의 재청으로 결

의하다.

② 2017년도 법인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은 붙임2와 같이 받기로 손병덕 이사의 동의와 최우식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백령종합사회복지관에 하여 옹진군 공고 제2018-87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위탁 운영을 신청하기로 손병덕 이사의 동의와 김정호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구  분 내  용 비  고

시설명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271번길 20

법인전입금 1년/30,000,000원

위탁운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주무관청 옹진군청

④ 각 시설의 운영규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승인하기로 김정호 이사의 동의와 손병덕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시설명 규정 개정사항 비고

수정중앙
노인종합복지관

인 사 관 리 규 정
제6장 포상 및 징계 수정

제8장 인사위원회 수정

예 산 회 계 규 정 제1장 총칙 수정

여 비 규 정 제2장 국내여비 수정

문 서 관 리 규 정
제2장 문서의 작성 수정

제3장 문서의 처리 수정

양천장애인
종합복지관

인 사 관 리 규 정

제2장 임용 수정

제6장 휴직 및 복직 수정

〈서식12〉 직원 임용시 경력산정 기준 삭제

복 무 규 정 제3장 휴가 수정, 신설

보 수 및 퇴 직 금 규 정 〈서식25〉 복지관 직원 수당 지급 기준 삭제

문 서 관 리 규 정
제1절 일반사항
〈서식36〉 기본분류표

수정

와우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 용 자 관 리 규 정 제2조 이용의 승인 수정

급 여 규 정 제9조 연장근로수당 수정

⑤ 희망일굼터보호작업시설의 2018년도 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을 신청하기로 손병덕 이사의 동의

와 최우식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⑥ 정읍시립요양원의 2017년도 예산전용(안)을 붙임3과 같이 승인하기로 손병덕 이사의 동의와 

김정호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⑦ 2017년도 영유아보육시설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 후 붙임4와 같이 승인하기로 손병덕 이

사의 동의와 김정호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⑧ 2018년도 영유아보육시설의 예산(안)을 검토 후 붙임5와 같이 승인하기로 손병덕 이사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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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시설명 소재지역 사업구분

1 백령도노인요양원 인천시 옹진군 노인의료복지시설

2 가남반석노인주간보호센터 경기도 여주시 노인재가복지시설

3 가남반석가정봉사원파견센터 경기도 여주시 노인재가복지시설

4 선한이웃재가노인지원센터 구시 수성구 노인재가복지시설

5 정읍시립요양원 전북 정읍시 노인의료복지시설

6 남부노인복지센터 전주시 완산구 노인재가복지시설

7 장흥군노인요양센터 전남 장흥군 노인의료복지시설

8 보듬우리원소규모요양시설 전북 정읍시 노인의료복지시설

9 장흥노인전문요양원 전남 장흥군 노인의료복지시설

10 사랑의집 전남 해남군 노인의료복지시설

11 사랑의집주야간보호센터 전남 해남군 노인재가복지시설

12 삼호소규모노인종합센터 전남 영암군 노인의료복지시설

13
믿음의집

(병설 알재가노인복지센터)
전북 진안군 노인주거복지시설

14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부설 수정노인주간보호센터)
경기도 성남시 노인여가복지시설

15 보길도로뎀종합복지원 전남 완도군 노인주거복지시설

16 소망의집 전남 완도군 노인주거복지시설

17 더행복데이케어센터 서울시 광진구 노인재가복지시설

18 화성시니어클럽 경기도 화성시 노인여가복지시설

19 샘터지역아동센터 경기도 부천시 아동이용시설

20 한국지역아동센터 경기도 여주시 아동이용시설

21 신성지역아동센터 경기도 고양시 아동이용시설

22 해오름지역아동센터 강원도 동해시 아동이용시설

23 한우리지역아동센터 전북 장수군 아동이용시설

24 해오름쉼터 강원도 동해시 아동이용시설

25 고덕2어린이집 서울시 강동구 영유아보육시설

26 맑은숲어린이집 서울시 서 문구 영유아보육시설

27 산들어린이집 서울시 양천구 영유아보육시설

28 중1동어린이집 부천시 원미구 영유아보육시설

와 김정호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⑨ 2017년도 운영시설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결산을 검토 후 붙임6과 같이 승인하기로 손병덕 

이사의 동의와 김정호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⑩ 2018년도 운영시설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 후 붙임7과 같인 승인하기로 손병덕 이사의 동

의와 김정호 이사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3. 주요사업 :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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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시설명 소재지역 사업구분

29 샘물어린이집 서울시 마포구 영유아보육시설

30 도구머리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영유아보육시설

31 지앤지주간보호센터 서울시 도봉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2 와우리장애인보호작업장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3 와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4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양천구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35 희망일굼터보호작업시설 서울시 양천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6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인천시 옹진군 지역주민복지시설

계정과목
당기금액
<제013기 

2017-01-01~2017-12-31>

전기금액
<제012기 

2016-01-01~2016-12-31>

Ⅰ.매출액

Ⅱ.매출원가

Ⅲ.매출총이익

Ⅳ.판매비와관리비 47,694,238 45,478,879

1.급여 16,920,000 16,187,000

2.상여금 5,640,000 5,307,000

3.제수당 6,671,900 6,680,000

4.s/w유지관리비 220,000

5.복리후생비 6,694,808 6,487,168

6.감가상각비 339,467 719,211

7.세금과공과 121,820 117,350

8.교육훈련비 780,000

9.수용비 1,052,160 385,970

10.여비교통비 2,371,350 864,600

11.통신비 703,300 669,800

12.경조비 300,000

13.소모품비 241,970 603,500

14.회의비 1,443,800 2,567,000

15.지급수수료 3,707,973 3,400,920

16.사무용품비 246,700 76,200

17.도서인쇄비 24,000

18.잡비 538,990 1,089,160

4. 결  산

1) 손익계산서



 총회사회복지재단 보고❙909

계정과목
당기금액
<제013기 

2017-01-01~2017-12-31>

전기금액
<제012기 

2016-01-01~2016-12-31>

Ⅴ.영업이익 -47,694,238 -45,478,879

Ⅵ.영업외수익 358,077,527 489,643,893

1.이자수익 35,067,443 52,275,266

2.기부금(입금) 303,719,082 418,374,735

3.잡이익 19,291,002 18,993,892

Ⅶ.영업외비용 274,034,969 329,824,736

1.행사비 39,670,500 1,550,000

2.시설지원금 21,570,000

3.일반사업비 2,515,000

4.기부금 210,279,469 328,274,735

5.잡손실 1

Ⅷ.법인세차감전순이익 36,348,320 114,340,278

Ⅸ.법 인 세 비 용

Ⅹ.당 기 순 이 익 36,348,320 114,340,278

과    목
당기금액

<제013기 2017-12-31 현재>
전기금액

<제012기 2016-12-31  현재>

자    산

Ⅰ.유동자산 3,124,148,278 3,089,918,584

(1)당좌자산 3,124,148,278 3,089,918,584

1.현금 및 현금성자산 13,304,280 40,467,519

2.단기투자자산 3,090,273,488 3,028,071,665

3.기타(당좌자산) 20,570,510 21,379,400

Ⅱ.비유동자산 800,303,465 800,642,932

(1)유형자산 400,303,465 400,642,932

1.토지 400,000,000 400,000,000

2.기타(유형자산) 4,272,630 4,272,630

  기타(유형자산)감가누계액 3,969,165 303,465 3,629,698 642,932

(2)기타비유동자산 400,000,000 400,000,000

1.기타(비유동자산) 400,000,000 400,000,000

자산총계 3,924,451,743 3,890,561,516

부    채

Ⅰ.유동부채 493,110 665,870

1.기타(유동부채) 493,110 665,870

 2)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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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당기금액

<제013기 2017-12-31 현재>
전기금액

<제012기 2016-12-31  현재>

Ⅱ.비유동부채 403,650,379 405,935,712

1.퇴직급여충당금 2 3,650,379 5,935,712

2.기타(비유동 부채) 400,000,000 400,000,000

부채총계 404,143,489 406,601,582

자    본

Ⅰ.자본금 3,049,602,428 3,049,602,428

1.보통주자본금 3,049,602,428 3,049,602,428

Ⅱ.이익잉여금 470,705,826 434,357,506

1.목적사업적립금 400,000,000 300,000,000

2.미처분 이익잉여금 70,705,826 134,357,506

당기순이익 : 36,348,320

자본총계 3,520,308,254 3,483,959,934

부채와 자본 총계 3,924,451,743 3,890,561,516


